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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예비허가(법

제7조)

개념,공식-설명

(2) 2개월 내 심사 및 통지

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(예비허가는 1

개월)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

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.

(2) 2개월 내 심사 및 통지

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(예비허가를

받은 본허가는 1개월)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

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

있다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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